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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전지구적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문제는 오

늘날 국제사회의 중대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2100년까

지 43 cm 내지 84 cm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대 국제사회 구성국의 ⅓에 해당하는 70 여개국 

이상이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나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 2018). 이에 대하여 다양

한 해법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양상이 개

선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지난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에서도 극한 가뭄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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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피해에 대하여 ‘손실과 피해의 대응’이 주요한 이슈로 

제시되었으며,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로 가장 취약한 국

가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2).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

력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70 여개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안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국제해양법적 문제를 야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오늘날 확

고한 국제해양질서로 기능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적법하게 연

안국이 설정한 관할해역의 유효성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것

이기 때문이다. 즉,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국의 관할해역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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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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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aw their baseline and the outer limits of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of whether the existing maritime boundary treaties should be terminate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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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초가 되는 기선(baseline)이 후퇴하는 경우 해당 연안

국이 기존에 설정한 기선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며, 동

시에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그 기선을 기반으로 설정된 연안

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외측한계

가 새로이 설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유엔해

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섬(islands)의 지위를 

인정받던 해양지형물이 해수면 상승으로 더 이상 섬의 지

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암석(Rock) 또는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더 나아가 수중지형물로 변화되는 경우 해당 섬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의 관할해역의 법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저지대의 환초나 

산호초로 국토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마샬공화국, 토케라

우, 투발루, 키리바시가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Freestone 

and Schofield, 2019). 

이에 더하여 섬 또는 암석의 지위가 해수면 상승으로 변

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적 조치를 한 것의 법적 

효과는 무엇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육지를 대체하

기 위하여 건설한 인공섬의 경우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섬 주변에 장벽을 축성하는 방

안 또한 고려되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 인도양에 위치한 소도서개발도상국 몰디브는 수도 Male’

에서 8 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인공섬 Hulhumale를 건설한 

바 있다. 인공섬 Hulhumale 은 총면적 4㎢로서 거주인구 24만

명을 목표로 몰디브 국영기업에 의해 1997년부터 건설되어 

2021년부터 10만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

지의 경우도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혼합한 해안장벽

을 Ovalau섬 Viro마을에 건설하였다(U.N., 2022). 

이상의 문제가 연안국의 일방적 사안에 해당한다면, 조약

을 통하여 확정된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해양경계획정의 결

과도 조약 협상시 경계획정의 기준이 되었던 기선의 변화 

내지는 섬의 지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 해양경계획정 

결과의 유효성 여부도 또한 문제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기존의 연안국 관할해역이 변동된다면 

이는 단순히 연안국 관할해역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차원에

서도 연안국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연안국의 

법집행세력에게는 어느 범위까지 법집행을 실시할 것인가

에 대한 명료한 기준 제시가 어려워진다. 또한, 연안국 관할

해역 내지는 관할해역 외측에서 항행, 어업,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제3국 해양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활동하는 

위치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경우 활동의 방식과 허용

범위에 대하여 매우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해양이

용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급

부적으로는 영해의 외측한계가 후퇴하면 모든 국가가 항해

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 및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

유를 향유하는 해역이 확대되는 것이고, 국제항행용 해협에

서는 해협 가운데에 공해대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존재하

여 해협통항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극단적으로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의 경우 그 섬

을 기점으로 40만㎢가 넘는 광활한 관할해역을 보유할 수 

있지만 섬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동 해역이 모든 국가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해로, 인류공동유산인 심해

저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국제법 학자들과 기관들

이 해석론적 또는 입법론적 연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연구결과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 사이에 제기되기 시작하였다(Vidas, 2014). 최근

에는 세계국제법학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2018년 

이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하여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총회 산하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도 2019년부터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2020

년 쟁점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1년 회의에서 토론하였으며 

동 주제에 대해 유엔 총회 제6 위원회도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Kim and Park, 2021).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국

제해양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

았으며 지속적으로 해석론적 입장과 입법론적 입장에서 해

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해수

면 상승으로 인한 국제해양법적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접근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유엔해양법협

약의 흠결로 결론짓고 협약의 개정 내지는 별도의 국제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국

제해양질서의 헌법전으로서 모든 해양문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동 협약에서 찾아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제해양법적 쟁점

의 해결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라는 틀 속에서 찾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제해양법적 쟁점을 

다룬 국제사회의 노력을 최신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

고, 현존 국제해양질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의 해석론적 관점에서 해수면 상승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실

시하고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에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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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제해양법 쟁점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

2.1 소도서 개발도상국그룹의 노력

소도서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정립된 개념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38개 유엔 회원국과 

20개 유엔 비회원국 등 총 58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그룹으

로서 카리브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및 남중국해에 분포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군으로 국가 영토가 형성

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원 등의 부족으로 주로 수산업과 관

광 등으로부터 국가경제의 주수입원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

들이다. 이들 전체 인구는 6,500만명 정도로 전세계 인구의 

1 % 미만이지만 이들이 주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양관할권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28배를 넘는 광대한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Martyr-Koller et al., 2021). 특히, 키리바시는 인

구 11,544명에 육지면적 26㎢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13번째로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

유하고 있다. 하지만 키리바시는 국토의 평균고도가 2 m로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2100년 이전에 전국토가 수몰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에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협의체(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

6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카리브해 거주 

인구중 2,200만명이 해발 6 m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태

평양 거주인구의 절반 정도가 해안으로부터 10 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인프라 50 % 이상이 해안으로

부터 500 m 이내에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소도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실제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IPCC, 2021). 

해수면 상승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지한 소도서 개발도상

국들은 일찍이 1989년 11월에 몰디브에서 개최된 ‘해수면 상

승에 관한 소규모 국가회의(Small States Conference on Sea 

Level Rise)’에서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관한 말레선

언(the Malé Declaration on Global Warming and Sea Level Rise)

을 채택하고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를 결정한 

바 있다. 1989년 이후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전지구적 또는 

지역적 국제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

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하

고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

제해양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자국의 해양관할권

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

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집약한 내용으로는 2021년 ‘태평양

도서국포럼(Pacific Island Forum: PIF)’이 채택한 ‘기후변화와 

연계된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해양구역 보전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Preserving Maritime Zones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Related Sea-Level Rise)’이 주목된다(Kim and Park, 2021).

태평양도서국포럼은 1971년 창설되었으며 호주, 피지 등 남

태평양도서국 18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이 선언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

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임을 확인하고 “법적 안정

성, 안보,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legal

stability, security,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이 협약의 근간이

며 이 원칙에 따라 협약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였다. 또한, “형평, 공정 및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equity, fairness and justice)”도 협약을 구성하는 핵심 법원칙임

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협약 제300조의 신의칙 의무와 권

리남용방지의무를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ⅰ) 기선

과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재검토 의무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의 갱신의무가 협약상 부존재

하므로 재검토하거나 갱신할 의도가 없다는 점, ⅱ) 해수면 

상승과는 관계없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관할해역을 유지하

는 것이 협약과 협약의 원칙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므로 이

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 ⅲ) 협약에 따라 설정하여 유엔 사

무총장에게 통보한 관할해역의 권리와 권원을 해수면 상승

으로 인한 어떠한 물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축소하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선언하였다(PIF, 2021).

국토 전체가 저지대로 형성된 39개 소도서개발도상국들이 

1990년에 결성한 ‘소도서국연합(Alliancd of Small Island States:

AOSIS)’도 2021년 9월 22일 제76차 유엔 총회에 즈음하여 

‘2021 소도서국연합 지도자 선언(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은 제41항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 기선과 관할해역 외측한계를 재검토할 

의무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를 

갱신할 의무가 없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

한 어떠한 물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할해역과 그 

관할해역으로부터 생성된 권리와 권원을 축소하지 않고 적

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AOSIS, 2021).

2.2 세계국제법학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검토

세계국제법학회에서 먼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제해양

법적 문제를 다룬 것은 동 학회의 ‘국제해양법 기선위원회

(Committee on Baselin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이며, 동 위원회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Baselin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2012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75차 회의에

서 검토되었다. 동 최종보고서에서 기선위원회는 현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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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에 관한 법이 영토의 획득과 일실로 인해 발생하는 중

대한 해안선의 변화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안국이 

물리적 조치로 영토를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지만, 실제 저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해도상의 해안선을 법적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적시하여 해안선의 지리적 변화에 따

라 기선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U.N., 2020). 

세계국제법학회 집행이사회는 제75차 회의의 권고에 따라

2012년 ‘국제법과 해수면 상승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Law and Sea Level Rise)를 설치하였다(Freestone and Schofield, 

2019). 동 위원회의 임무는 첫째, 소도서국이자 저지대국가

에 대한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 가능한 효과와 국가 영토의 

부분적 및 전체적 침수와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국제법적 함

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성, 국적 및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국가 영토와 해양관

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가능성에 관련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제안의 작성이었다(ILA, 2012). 동 위원

회는 위에서 제시된 사안을 검토하여 중간보고서를 2016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77차 총회에 제출하였으며, 최

종보고서를 2018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78차 총회에 제출

하였다. 이러한 토의를 거쳐 세계국제법학회는 법적 확실성

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안국 또는 군도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한 기선과 관할해역의 외측한계는 비

록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의 지리적 현실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정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는 결의(ILA 

Resolution 5/2018)를 채택하였다.

2.3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검토

국제법위원회는 2018년 제70차 회기에서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Sea-Leva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문제를 장

기작업주제로 채택하였다(U.N., 2018). 그리고 2019년 제71

차 회기에서 동 주제를 작업주제로 선정하고 5명의 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개방형 스터디그룹을 설치하였으며, 제

3480차 회의에서 동 그룹의 공동의장 공동구두보고서를 채

택하였다(U.N., 2019). 동 주제에 대한 스터디그룹의 검토는 

2018년에 작성된 계획서(syllabus) 논의방식에 관하여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들은 이 주제를 1) 해수면 상승과 해양법, 2) 

해수면 상승과 국가의 주권과 관할권 변화, 3) 해수면 상승

과 인권 특히 환경난민문제로 나누어 다룰 것을 제안하였고 

국제법위원회가 이를 수락하여 세부 주제별 접근방식이 진

행되었다(Park, 2022). 2021년에 개최된 제72차 회기에서 국제

법위원회는 2020년 2월 28일 작성된 해수면 상승을 해양법

측면에서 검토한 제1차 쟁점보고서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U.N., 2020).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문제에 대한 ILC의 작업 방향은 세

부 쟁점들에 관한 현행법(lex lata)을 확인하고, 현행법에 의

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밝혀서 국제법의 점

진적 발달의 관점에서 일정한 입법론(lex ferenda)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Kim and Park, 2021).

제1차 쟁점보고서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국제해양법 문제

를 다룸에 있어 다음과 같은 6개 세부 쟁점을 2개 분야로 구

분하여 작성하였다. 첫 번째 분야는 해수면 상승이 기선과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해양공간 외측한계에 미칠 수 있는 법

적 효과, 해양경계획정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및 경계 또는 

기선이 이미 확정된 해양공간에서 연안국과 그 국민이 주권

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와 제3국 및 그 국민의 권리에 미

칠 수 있는 법적 효과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4개 세부 주

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해수면 상승이 기선과 기선으로부터 측정되는 관할해역

의 외측 한계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

2) 해수면 상승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

3) 해수면 상승이 기선 설정과 경계획정상 관여된 섬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

4) 해수면 상승이 경계 또는 기선이 이미 확정된 해양공간에 

대한 연안국과 그 국민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행사 

및 제3국과 그 국민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

두 번째 분야는 해수면 상승이 암석을 포함한 섬의 지위

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 해안에 인접하여 흩어져 존재하

는 섬으로부터 발생한 연안국 해양권원에 미칠 수 있는 법

적 효과 및 해수면 상승에 대응/적응 조치로서 건설된 인공

섬과 간척 또는 섬 주변 축성활동의 법적 지위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2개 세부 주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해수면 상승이 암석을 포함한 섬의 법적 지위 및 해안에 

인접하여 흩어져 존재하는 섬으로부터 발생한 연안국의 

해양권원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

2)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적응 조치로서 건설된 인공섬, 

간척 또는 섬 주변 축성활동의 법적 지위 

스터디그룹은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해수면 상승은 현

재 진행형 현상이며, 해양법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적 및 기

술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1차 보고서에 대

한 토론과정에서 첫째, 안정성(stability), 안보(security), 확실성

(certainty)과 예견가능성(predictability)의 요청과, 둘째, 연안국

과 여타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

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입장과 자칫 정책에 기반한 접근법

(policy-oriented approach)이라는 비판 등 위원들 간에 엇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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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나왔다. 또한 이러한 개념은 아직 국제관습법의 성

립요건 중 하나인 법적 확신(opinio juris)의 존재로 이어질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Park, 2022). 

2022년 제73차 회기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가성(statehood)

에 미치는 효과와 주민 보호(protection of persons affected by 

sea level rise)의 문제에 대한 스터디그룹공동의장이 작성한 

제2차 쟁점보고서(UN A/CN.4/752, 19 April 2022)에 대한 토

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기선 및 관할해역 외측한계 변화 가능성 검토

3.1 유엔해양법협약상 기선제도의 개관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의 관할해역은 일반적으로 해안선으

로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연안국 관할해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

엔해양법협약 제3조는 모든 국가가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baselin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에 

따라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

은 연안국이 단지 영해뿐만 아니라 접속수역(제33조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제57조), 대륙붕(제76조)의 외측한계를 설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기선은 인접 

또는 대향국간 관할해역 경계획정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

으로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의 획선 기준으로 활용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기선의 종류는 통상기

선(제5조), 직선기선(제7조)와 군도기선(제47조)이 있다. 통상

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안국

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저조

선(low water line)을 말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대축척해도’

는 항해목적의 해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대축척의 의미는 

항해의 목적과 해도 작성을 위해 수행된 조사의 수준에 따

라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1:50,000에서 1:200,000으로 

권고되었다(Nandan et al., 1993). 또한 ‘저조선’이란 국제수로

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 따르면 “썰

물이 해안과 교차하는 것”이라고 한다. 저조선은 천문학적 

요소와 기상학적 요소에 의해 항상 변하므로 이것을 해도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식은 없으

나, IHO는 ‘최저천문조위(lowest astronomical tide)’를 해도상 

저조선 표기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Churchill et al., 2022). 

통상기선 이외에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

는 인위적인 기선 설정의 예로서는 앞서 제시한 직선기선과 

군도기선 이외에 암초(제6조), 하구(제9조), 만(제10조)이 있

으며, 간조노출지(제13조)도 기선 설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아

야 할 요소이다.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이거나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선으로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

을 설정한 후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

7조 제1항). 직선기선을 획선함에 있어 주목할 것은 간조노

출지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의 기점이 될 수 없으나 그 간조

노출지 위에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

한 시설이 설치된 경우 또는 기점 설정이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는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다(제7조 제4항). 다만,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

건으로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의 적절한 지점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후퇴되기 전의 

기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직선기선은 연안국이 이 협약에 

따라 수정할 때까지는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

항). 이 규정만이 협약상 유일하게 기선의 변화 가능성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 규정이며, 다른 조항은 1958년 영해 및 접

속수역협약상 규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된 반면에 이 조

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Nandan et 

al., 1993). 

군도기선은 군도국가가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

깥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깥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

로, 다른 기선과 마찬가지로 이 기선으로부터 군도국가가 

관할해역을 설정해 나아갈 수 있다(제47조 제1항). 군도기선

을 설정함에 있어 간조노출지는 군도기선의 기점이 될 수 

없으나 그 간조노출지 위에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

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된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장 가까운 섬으로부터 영해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군도기선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제47조 제4항).

암초의 기선 설정은 환초 위에 섬이 위치하거나 섬 가까

이에 암초가 흩어져 있는 경우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에 설정할 수 

있다(제6조).

하구의 경우에는 강이 직접 바다로 유입하는 경우 양쪽 

강둑의 저조선상의 지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제9조).

마지막으로, 만구 폐쇄선은 만의 자연적 입구의 저조지점

을 연결하여 획선하며, 만약 만의 입구에 섬이 있는 경우에

는 만의 자연적 입구와 섬의 저조선을 연결하여 만구 폐쇄

선을 획선한다(제10조 제3항).

이상과 같이 설정된 직선기선, 하구 폐쇄선, 만구 폐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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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기선은 연안국이 그 기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획선한 

관할해역의 외측한계(군도기선의 경우 외측한계로의 대체 

불가)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되거나 

측지계(geodetic datum)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

을 제작하여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유엔 사무총장에

게 기탁하여야 한다(제16조, 제47조 제8항과 제9항). 통상기

선과 암초의 경우에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기

되는 것으로 충족되며,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간조노출지

의 경우 직선기선이나 군도기선의 기점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위의 공표의무에 해당하지만, 간조노출지가 단독으로 

영해기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표의무 규정이 

없다. 

3.2 해수면 상승으로 기선이 변화된 경우 기선과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화 가능성 

해수면 상승으로 통상기선의 기준이 된 저조선이 육지측

으로 이동하거나, 직선기선 또는 군도기선 등의 기점이 육

지쪽으로 이동하거나 기점으로 활용된 섬이나 간조노출지

가 수몰된 경우 실제 저조선 또는 기점과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형식으로 표시된 기존의 기선이 유효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연동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점을 포함

한 기선을 기반으로 연안국이 설정한 관할해역의 외측한계

는 언제까지 유효한가라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이에 더하

여 기선이 해수면 상승으로 변동된 경우 연안국은 새로운 

기선을 설정하고 이를 협약 규정에 따라 표시하거나 기탁하

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해도상에 표시된 저조선과 실제 저조선이 다른 경우 이는 

동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운항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

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로 공표된 기

선과 실제 기선이 다른 경우 연안국의 관할해역에서 활동하

는 제3국의 항해자 또는 어민, 해양과학조사자 등은 자신들

이 준수하여야 할 연안국 법령의 적용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해양이용 안전측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연안국에게 기선

의 변동시 이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논의되고 채택되는 과정

에서 해수면 상승에 의한 기선의 후퇴 등의 문제는 크게 인

식되지 못한 사정에 기인한다고 본다(Churchill et al., 2022).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까닭에 기존의 기선

과 그 기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관할해역의 외측이 갱신되어

야 하는 점에 대해 기선의 비고정성(ambulatory) 여부를 두고 

국가의 입장, 학자의 주장과 판례의 태도가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들의 입장은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

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비고정성을 주장하는 국가, 고정성을 

주장하는 국가, 입장 유보적 국가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and Park, 2021). 

고정성을 주장하는 논거로서는, 첫째, 협약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확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기선과 관할해역이 변동

되는 경우 협약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

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협약 규정

상 기선이 실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안국이 이를 갱신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협

약 제76조 제9항에서 대륙붕 외측한계가 항구적(permanently)

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확정

된 관할해역은 항구적으로 유지되며, 확정후 해수면 상승으

로 그 기선이 실제로 변화되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Busch, 2018). 넷째로 국제판례의 입장을 근

거로 제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간 벵갈만 해양경계

획정사건에 대한 201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

판소 판정에서 재판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가까운 미래

의 기점 변화를 경계획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하였다(Arbitral Tribunal, 2014). 기점 선정과 관련하여 방글라

데시가 벵갈만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잠재적 영

향으로 해안선이 불안정하므로 잠정중간선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인도가 기점으로 선택한 간조노출지

가 조만간 변화하거나 사라질 것이며, 방글라데시가 선택한 

기점의 해안선도 수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para. 213). 이에 대하여 재판소는 경계획정의 기점을 선택함

에 있어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당사국 해안선이 영향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현재 상태의 해안선 

조건에서 기점을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para. 214).

비고정성을 주장하는 논거로서는, 첫째, 협약 제7조 제2

항에서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

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 일단 기점을 설정한 후 저조

선이 후퇴하는 경우라도 후퇴 전 직선기선은 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수정할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선기선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변경된다는 가능성을 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고정성의 논거로 활용되

었던 협약 제76조 제9항의 조항도 협약상 유일하게 대륙붕 

외측한계의 항구성을 언급하였을 뿐 다른 기선의 항구성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고정성이라는 것이다

(Churchill et al., 2022). 둘째는 협약상 저조선을 기선으로 활

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조선이 변경되면 당연히 기선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섬 등이 직선기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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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기선의 기점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섬 등이 수몰되면 직

선기선 또는 군도기선의 기점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당위

에 근거를 둔 입장이다. 셋째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일

련의 국제판례에서 경계획정의 기점 설정시 당사국의 주관

적 주장보다는 경계획정 대상해역의 실제적 지리적 형상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법재

판소(ICJ)는 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육지 및 해양 경

계획선사건 판결에서 “재판소에 경계획정을 부탁한 해역의 

지리적 형상은 주워진 것이지 재판소가 변경할 수 있는 요

소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하였다(ICJ, 2002). 이러한 태도

는 2006년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간 중재사건에 대

한 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 판정 제228항에서도 수용되

었으며(Arbitral Tribunal, 2006), 2007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영토 및 해양분쟁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제

280항(ICJ, 2007), 2018년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간 카리브해

와 태평양의 해양경계획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

결 제104항(ICJ, 2018)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판소의 판례가 기점의 비고정성을 지지하는 논거로 제기

되고 있다.

이상의 주장들을 살펴볼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

용상 비고정성의 논거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고정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된 법적 안정성

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약에 따라 정해진 기선

과 그 기선으로부터 설정된 관할해역의 외측한계는 항구적

이라는 논거는 기선과 관할해역의 설정 근원이 되는 법원

칙인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dominate the sea).’를 

기준으로 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Vidas, 2014). 

1969년 북해 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제96

항에서 확인된 이 원칙은 연안국의 바다에 대한 권원은 연

안국 육지로부터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육지의 

지리적 형상에 따라 육지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고, 그 법적 

지위와 지리적 형상으로부터 연안국의 관할해역이 설정된

다는 의미이다(ICJ, 1969).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지리적 형상이나 변경되면 그 법적 지위 또한 변경되는 것

이며 그에 따라 관할해역 설정도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더욱이 해수면 상승으로 기존의 기선이나 기점이 실제 기

선이나 기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안국이 갱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상 수용하기 어

려운 측면이 또한 있다.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사건

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해

양의 경계는 언제나 국제적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연안

국의 의지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ICJ, 1951). 즉, 연안국의 관할해역 주장은 국제법에 일치하

지 않는 한 제3국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연안국의 관할해역 주장은 국제법에 따라 설정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칙은 후속 판례와 학

자들의 주장에 의하여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기선 또는 

기점의 비고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먼

저, 앞서 살펴본 제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제8조 

제2항에서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

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기선을 사용하던 연안국이 직선기선제도를 새로이 수

용함으로서 기존의 통상기선이 직선기선으로 대체될 수 있

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서 영구적인 항만시설을 

영해의 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

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기선의 변경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 밖에도 연안국이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을 하는 

경우 연안국의 기선이 해양 쪽으로 확장되면 이에 따라 기

선이 연동하여 변경되며 그에 따른 관할해역의 외측한계도 

변경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할 때, 협약의 해석과 적용상 해수면 

상승으로 기선 또는 기점의 지리적 형상이 변경된다면 그 

기선과 기점 및 그에 따른 관할해역의 외측한계도 변경되어

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의 기선 또는 기점과 

해수면 상승으로 변경된 실제 기선 또는 기점이 다르게 나

타난 경우 그 효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것인

가는 의문이다. 생각건대, 그 효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기존의 기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해역 외측한계

가 자동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실제 적용상 많

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양이용자가 실제 기

선의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에 따라 관할해역 외측한계

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

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선과 기점의 대부분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

시되거나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제7조 제2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안국

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선과 기

점 또는 외측한계을 설정하기까지는 기존의 기선 또는 기점

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연안국이 

어떠한 구체적 기준으로 어떠한 기간 내에 갱신의무를 행하

여야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사정

에 따라 각각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판단의 기준

은 협약 제3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

지의무의 적용을 통하여 설정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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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등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 변화 가능성 검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원을 갖는 육지의 종류로서 본토(continental land mass) 이

외에 섬(islands), 암석(rock),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암

초(reef), 드러난 암초(drying reef), 환초(atoll) 등 다양한 해양

지형물(maritime features)을 규정하고 있다(Lee, 2020).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

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제121조 제1항). 암석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

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암석을 정

의하고 있다(제121조 제3항). 이 두 가지 정의를 살펴볼 때,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섬 중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것은 암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조노출지는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 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

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그러나, 협약은 암초나 환초라

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두고 있

지는 않다. 또한, 협약은 단순히 암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섬을 둘러싸고 있는 암초(fringing reefs)’와 ‘군도의 

군도상 드러난 암초(drying reefs)’, ‘환초상에 위치한 섬’ 등 

지형학적으로 특별한 종류의 암초로서 섬과 연계된 것만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47조 제1항). 관련 규정과

의 연계된 해석상 협약에서 규정되고 있는 암초나 환초 등

은 간조노출지의 하나로 볼 수 있다(Tanaka, 2019).

해양지형물과 관할해역의 관계에서 해양지형물이 위에서 

살펴본 기선의 일부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체로

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섬의 지위를 인정받는 해양지형물은 연안국이 

그 섬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관할해역 즉, 영해, 접속수역, 배

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제121조 제2항). 그

러나 암석으로 분류되는 해양지형물은 그 암석으로부터 영

해와 접속수역만을 설정할 수 있다. 간조노출지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 관할해역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된다. 간조노출지가 본토 또는 섬이나 암석으로 측정된 

영해의 외측한계 내에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위

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는 그 저조선을 영해측정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조노출지로부터 외측으로 영해를 설정할 수 있다(제13

조 제1항). 후자의 경우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어떠한 관할

해역도 설정할 수 없다(제13조 제2항). 다만, 이 경우 문제되

는 것은 암석의 경우 그 위치에 상관없이 그로부터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보다 하위의 해양지형물

인 간조노출지가 본토 등의 영해 외측한계 내에 있는 경우

에는 그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이 영해측정기선으로 사용된

다는 점이다. 즉, 협약상 영해측정기선은 단순히 영해만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이 아니라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기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으로부터 영해 이외에 접속수역, 배

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이에 대해서는 상위의 지형물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하

위의 지형물도 당연히 주장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Churchill, 2014),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실행 또는 국제판

례의 축적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Lee, 

2020). 

이와 같은 해양지형물중 위에서 살펴본 기선의 일부로 다

루어진 것 이외에 해양지형물 자체로 관할해역 설정과 연계

된 경우에도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양법적 쟁점

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섬의 지위를 가진 해양지형물이 해

수면 상승으로 물리적 변형되어 암석으로 변경되거나 간조

노출지 또는 완전히 수몰되는 경우 해당 섬으로부터 설정된 

관할해역의 지위가 변경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섬 등

의 해양지형물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리적으로 변형되는 것

을 막기 위하여 인공적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그 지위을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섬의 수몰을 막

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인공섬을 축조한 

경우 인공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섬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섬의 기선이 육지쪽으로 후퇴

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기선의 문제에서 다룬 바와 같

다. 또한 협약의 해석상 독자적인 해양지형물로서의 섬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생활

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 되는 경우 암석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고, 해수면 상승이 더욱 진행되어 암석이 간

조노출지가 되거나 수중지형물로 변형되는 경우 어떠한 관

할해역도 가질 수 없으며 기존의 관할해역이 종국적으로 공

해 또는 심해저로 변경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그러나,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인 인간의 거주 가능

성과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유지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가 

범람하여 섬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담수가 사라지는 경

우 섬의 지리적 형상이 크게 변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섬

의 요건을 상실하며, 연안국은 섬을 기준으로 설정한 광대

한 면적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상실하게 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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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작은 섬이 431,014㎢의 광대한 관할해역을 창출하

는 반면에 암석은 1,550㎢의 관할해역만을 창출하므로 관할

해역의 상실이 대단히 크며, 어업에 국가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소도서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

다고도 볼 수 있다(ILC, 2020). 협약의 해석상 이론적으로 이

는 명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섬의 요건 상실 여부를 여하

히 판단할 것이며, 누가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현재까지의 국가실행상 이 문제는 국가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국제재판을 통해서만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안국은 2016년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

해사건에 대한 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의 판정을 바탕으

로 섬의 지위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재

재판소는 인간의 거주 가능성에 대하여 일정 집단에 의한 

항구적 거주가 아닌 정기적 거주만으로도 거주 여건을 충족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작은 섬을 평가

함에 있어서 소도서군이 집단적으로 인간의 거주와 경제생

활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Arbitral Tribunal, 2016). 즉, 이러한 재판소

의 판정을 근거로 해수면 상승으로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섬에 대해 섬으로서의 지위와 그 섬으로부터 창설

된 광대한 관할해역을 유지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Schofield and Freestone, 2019). 

다음으로 섬 등의 해양지형물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리적

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공적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그 지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그 예시한 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는 소도

서개발도상국들은 대응조치로 해안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몰되는 해양지형물 위

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지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도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남중

국해사건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에서 그 해석 기준을 찾

아 볼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판정 제508항에서 “간조노출지

와 섬 모두 자연적으로 형상된 육지지역이어야 한다. 간조

노출지와 수중지형이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법적인 섬으로

변형될 수 없듯이 암석을 매립하여 섬으로 변형시킬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Arbitral Tribunal, 2016). 즉,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는 그 자연상태에 기초하여 반드시 판단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물리적 변형을 갖게 

되는 해양지형물에 인공적 노력을 가미한다고 하여도 그 법

적 지위를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섬의 요

건을 갖추고 있는 해양지형물이 침식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보존조치를 취한 경우나 인

공적으로 확장시킨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서 섬의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Proelss, 2017). 

또한, 협약 제60조 제8항에서 “인공섬․시설․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

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

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몰된 해양지형물 위에 수몰지역의 거주민 

생존을 위하여 인공섬을 건설하다고 하여도 그 인공섬이 수

몰된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를 대체하거나 섬으로서의 지

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

기 위하여 소도서개발도상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원

인이나 목적 등이 ‘일반적 인공섬’과 다르기 때문에 협약 제

60조 제8항의 규정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이 주장은 그 논거로서 수몰영토상 인공

섬 건설은 협약 채택시 고려하지 못한 사안으로 협약 규정

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몰영토상 인공

섬의 건설은 기후변화라는 외부 환경에 대응키 위한 불가피

한 선택이며, 수몰된 국가의 권리를 창설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기존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이고, 이

로 인해 해양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므로, 수

몰영토상 인공섬의 영토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정당

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Choi, 2020). 이와 같은 주장은 기후 

변화에 실질적 기여도가 매우 낮은 소도서개발도상국이 그 

악영향으로 국토를 상실하거나 경제적 터전이 되는 관할해

역을 상실하는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응 동의

되는 바 있으나, 인공섬의 법적 지위를 예외없이 명확히 규

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상 그러한 예외

를 인정할 이론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국제법위원회도 오로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섬을 보존하

기 위한 인공적 강화(fortification)는 자연 상태의 섬을 인공적

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보존 목적의 인공섬 건설과 인

공적 권원 창설 목적의 인공섬 건설을 구별하는 명확한 지

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ILC, 2020).

5.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유효성 검토

인접 또는 대향국간에 체결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

는 대륙붕 경계획정조약에 의하여 획정된 해양경계선이 해

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쳤던 기선 또는 

기점이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조약의 유효성 문

제 또한 발생한다. 이 경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

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선 또는 기점의 물리적 변화가 반드

시 이미 확정된 해양경계선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 즉, 해양경계획정에 모든 기선과 기점이 영향을 주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해양경계선 도출시 영향을 주지 않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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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또는 기점의 변화는 이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할 여지가 

없다. 주목해야 될 사안은 경계획선에 크게 영향을 준 기선

과 기점의 변화이며, 이는 급격하게 후퇴된 해안선이나 섬

의 수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섬의 물리적 변화

로 인해 암석 또는 간조노출지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

우 이는 해양경계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양경계선의 변화 가능성은 해양경계획정 조약을 

체결한 양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국 내지는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과도 결부될 수 있다. 즉, 해양경계획정 당사국 

모두의 기점 또는 기선이 변경되어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외측한계가 축소되는 경우 

기존의 연안국 관할해역이 공해 또는 심해저로 전환되기 때

문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기선 또는 기점이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고 하여도 이는 해양경계획정조약을 통하여 설정된 해양경

계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가

장 중요한 논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 제2항

이다. 동 협약 제62조는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이 근

본적으로 변경되었고 그것이 조약 체결 당시에 당사국에 의

하여 예견되지 아니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할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해수면 상승으

로 해양경계획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선 또는 기점의 

변화가 조약 체결 당시 예견되지 못한 사유가 되는 경우 사

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하여 조약당사국 일방이 조약을 종

료시킬 수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

사유로도 조약을 종료시킬 수 없는 조약중 하나로서 ‘경계

선을 설정하는 조약(a treaty establishing a boundary)’을 명기하

고 있다(Kaye, 2017). 이를 근거로 경계획정조약의 고정성 내

지 항구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동 조약을 초안한 국제법위

원회는 경계획정조약을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도 종료되

지 않아야 할 이유로 경계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간 ‘위

험한 마찰의 원인(a source of dangerous frictions)’을 야기할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ILC, 1966).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경

계를 확정하는 조약의 범위에 해양경계도 포함되는 것인 가

에 대해서는 조약의 해석상 분명하지 않지만, 해양경계가 

육지경계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함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Kim, 2017). 방글라데시와 

인도간 벵갈만 해양경계획정사건에 대한 2014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 판정에서도 재판소는 해양경계

획정은 육지경계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당사국의 평화적 관

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되고 분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기후변화 전망이나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효과

도 전 세계에 걸쳐 체결된 많은 해양경계획정을 해할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Arbitral Tribunal, 2014). 세계국제법학회도 

2018년 보고서에서 “비록 해수면 상승 또는 다른 이유로 해

안선과 기선이 변화하여 경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도 기존 

해양경계협정의 유효성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

며, 이러한 접근이 유엔해양법협약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ILA, 2018). 국제법위원회도 제1차 쟁점보고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역 변화가 법적 안정성에 미칠 악영향, 기

선과 해양경계 재설정에 드는 비용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에 있어서의 어업협정 관련 문제 등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

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역 변화가 보통 연안국에게 불

리하게, 제3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수면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양 권원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

다(U.N., 2020).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해수면 상승으로 해양경계획정조약

의 근본적인 사정변경을 발생시킨다고 하여도 조약당사국

이 사전에 합의하였거나 사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조약 당사국 일방이 동 조약을 종료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

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해수면 상승

에 따라 기존의 해양경계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대

한 이론적 대립에 상관없이 해양경계협정의 안정성을 확보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Kim, 2017). 물론 국토 전체

가 수몰된 경우에는 관할해역을 설정할 권원인 육지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약 체결 필요성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Churchill et al., 2022).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곧 동 조약에 의한 해양경계선의 

항구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조약당사자 일방의 기선 또는 기점의 물리

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해양경계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타

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조약

당사국 모두가 해양경계선의 유지를 합의한다고 하여도 해

수면 상승으로 해양경계선의 외측한계가 변화되고 기존 관

할해역이 공해 또는 심해저로 귀속되거나 조약 비당사국의 

관할해역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안정성을 이유로 해양경

계선의 항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Kim, 2017). 따라서, 현존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

상 해당 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 정의와 평등권의 원칙 및 제300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규정에 따라 사정의 근본적 변경

이 있는 경우 기존 해양경계선의 변경에 따른 조약 개정협

상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

우 국제분쟁이 발생하여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제재판소의 

판결로 그 변경이 강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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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저지대로 국토의 대부

분이 구성된 소도서개발도상국들에게 향후 심각한 악영향

을 미칠 것이며, 이미 그 악영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으로 국토 전체가 수몰되어 국가 자체가 소멸될 가능

성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법적 문제

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적 관점에서

도 해수면 상승의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상 

많은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국의 기선과 

기점이 육지쪽으로 후퇴하거나 기점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설정되고 확정된 관할해역이 변동되어야 

하는 가 아니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현재까

지의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적법하게 확정된 기선과 

기점은 해수면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동되지 않고 항구적으

로 고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적 안

정성, 예측 가능성의 유지 필요성과 해수면 상승을 야기한 

기후변화에 소도서개발도상국들이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은 

피해국이라는 점등을 고려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에

게 변동의 의무가 부존재하다는 점이 중요한 논거로 제시되

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해양지형물 위에 

인공섬 등을 건설하여 섬의 지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의 문

제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논거로 지지하는 입장이 존재한

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조약을 통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

한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선 또는 기점이 물리적으

로 변화되어 더 이상 기선 또는 기점으로 활용될 수 없음에

도 이러한 사정이 근본적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근본

적 사정변경에 해당하여도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기존 해양경계선을 변경시킬 의무가 연안국에게 없

다는 주장 또한 위의 논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주장을 현존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

약의 해석을 통하여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

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합의,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 또는 

새로운 이행협정 체결, 지역관습법 중심의 국제관습법의 형

성, 특수수역제도의 도입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Churchill et al., 2022; Kim, 2017).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법위

원회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제에 대한 작업방향을 세

부쟁점들에 관한 현행법(lex lata)을 확인하고, 현행법에 의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밝혀서 국제법의 점진

적 발달의 관점에서 일정한 입법론(lex ferenda)를 제시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론적 입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

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상 기선과 기점이 해수면 상승

으로 물리적으로 변화되어 기존 관할해역 경계선을 유효하

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되어야 하며, 인공섬 

등이 법적 지위를 상실한 섬의 지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양경계획정조약 체결시 중요

한 요소로 사용된 기점과 기선이 물리적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자체로 조약의 효력을 변경시키지는 않지만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현재의 현상을 소도서개

발도상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접근방법은 법적 논거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이론적 분석이라기 

보다는 법정책적 제안에 가깝다고 평가된다(Kim and Park, 

2021).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법적 문제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로 해

수면이 지역적으로 다르지만 2100년까지 43 cm 내지 84 cm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재 그

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기선이 표기

되는 대축척해도의 축척이 1:50,000에서 1: 200,000 임을 고려

한다면 해도상 1 mm의 이동은 실제로 10 m 이하의 해안선 

변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해도 작성의 오차범위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문

제가 실제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또한, 해양지형물의 

수몰로 인한 기점의 상실 문제도 해양지형물상에 등대와 같

은 영구적 시설물 설치로 기점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제해양법 쟁점

을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의 가치를 혼돈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엄격한 해

석과 적용을 시도하여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

하여야 할 국제사회의 자세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보다 시

간을 갖고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진행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해수면 상

승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도서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함을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도 적

절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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